
재해위로금 지급 관련 안내 사항

□ 재해 인정기준

❍ 태풍‧강풍, 홍수, 호우, 풍랑, 해일, 대설, 지진, 한파, 폭염, 낙뢰, 가뭄

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

❍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

❍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에 의해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피해

❍ 재해인정 기준 제외

- 경작실패 등 재해와 직접 연간이 없는 피해

-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·확대된 피해 

□ 재해위로금 지급대상

❍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동법 제5조의

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

❍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5조의

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

❍「5․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

중 선순위자 1명 

❍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3조 적용 대상자 또는

동법 제4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

❍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3조의 유가족

중 선순위자 1명

❍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3조 적용대상자 

❍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제6조제1항제1호 및 제6조의2에 

해당하는 본부 회장 및 지부장 등

❍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8조의4에 따라 지정된

자활용사촌의 대표자

❍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

73조2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선순위 유족 1명

 □ 피해구분별 재해위로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

피해구분 재 해 위 로 금  지 급 기 준 지급액
(만원)

인명

피해

사망
(실종) 사망 또는 실종 500

부상 진단서 상 14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 30

※ 동일 가구에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(실종)자 추가 1인당 100만원 
및 부상자 추가 1인당 10만원씩 부가 지급

주택

피해

전 파
기둥․벽체․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개축하지 
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
500

반 파
기둥․벽체․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
수리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
250

침 수
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
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

50

공동
주택
화재

주택 및 주거를 겸한 공동건축물(아파트 등)의 화재로 피해금액이 
2,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100

주택 및 주거를 겸한 공동건축물(아파트 등)의 화재로 피해금액이 
1,000만원 초과 2,000만원 이하인 경우 50

※ 본채가 아닌 별채 또는 창고 등 부속건물, 빈집, 불법건축물, 건축 중인 주택은 제외

기타

재산

피해

대규모
피해금액이 1,000만원 초과인 경우 또는 재난등급* 1∼80등급인 경우
※ 재난지수 10,001～49,500이상 50

소규모
피해금액이 50만원 초과 1,0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재난등급 
81∼100등급인 경우
※ 재난지수 300～10,000

30

공동
이용
시설
피해

대규모
피해금액이 1,000만원 초과인 경우 또는 재난등급 1∼80등급인 경우
※ 재난지수 10,001～49,500이상 500

소규모
피해금액이 500만원 초과 1,0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재난등급 
81∼90등급인 경우
※ 재난지수 5,001～10,000

250

(주1) 재난등급 또는 재난지수라 함은 「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(대통령령) 별표 3의 기준표를 말 말함

(주2) 복합피해 동시발생 시 재해위로금 지급방법

- 인명․주택피해와 기타재산 피해가 동시 발생한 때에는 인명․주택피해에 대해서만 지원함

(주3) 주택피해의 경우 피해금액이 재해위로금보다 적은 경우 피해금액을 지급함

 ※ 기타재산피해 

    -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 본인 또는 그와 생활을 같이하는 동거 가족이 경작(경영)하는 농경지, 

농림축수산물 및 그 재배 등 경영에 필요한 시설․장비 또는 가재도구 등의 피해

    -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 본인 또는 그 동거가족이 대표로 등록되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피해

    - 임차하여 실제 거주 중인 타인소유의 주택의 피해

    - 별채 또는 창고 등 부속건물, 거주중인 불법건축물, 건축 중인 주택의 재해 시 가재도구 등의 

피해액을 산정하여 기타재산피해로 지급


